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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63,516,277 52,905,488

일반회계 1,590,814,292 47,724,429

특별회계 172,701,985 5,181,060

공기업특별회계 153,910,182 4,617,30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2,258,830 1,867,765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1,651,352 2,749,541

기타특별회계 18,791,803 563,754

주택사업특별회계 1,319,261 39,57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13,400 123,402

농공단지특별회계 6,985 21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3,257 1,5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72,625 122,1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17,116 195,513

수질개선특별회계 949,895 28,49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39,200 7,176

도시개발특별회계 316,925 9,508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203,139 36,094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25,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4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

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얻어 간주처리 할 수 있다.


